
노사협의회 운영내규 개정사항

산학지원팀

가. 개정 사유
  ○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입후보 자격 

절차를 수정하고자 함

  ○ 보궐선거에 대한 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  ○ 제10조(후보 등록)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

이상의 추천을 받는 내용 삭제

  ○ 제12조(보궐선거)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

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위원으로 함

다.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행 개정(안) 비고

제10조(후보 등록)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

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

추천(복수추천 가능)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

여야 한다.

제12조(보궐선거)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

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

궐선거를 실시한다.

제10조(후보 등록)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

는 자는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

야 한다.

제12조(보궐선거)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

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

궐선거를 실시한다. 다만, 이전의 근로자위원 선

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

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.

내용수정

내용수정

<신 설>
부     칙

이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신설


